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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보험주식회사 피  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 3명

판결선고일 2018. 08. 08. 원고일부승소 비  고

사건개요

원고는 피보험자 소외 ■■■■■■■ 주식회사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

결한 보험사업자임. 2012.6.15. 09:00경 ★★레일바이크 내에서 수학여행 프로그

램으로 활동을 하던 중 제2바이크 운행자이던 피해학생이 제동거리를 충분히 확보

하지 못해 제1바이크와 충돌하여 탈선하게 되고 이후 제3바이크 사이에 끼이게 되

어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총

99,100,000원을 원고가 지급하였고 이 중 손해책임비율 50%에 상응하는 금액 

49,500,000원을 □□□□□□□와 공동으로 하여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하였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9,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 ☆☆☆,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인천광역시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인천광역시는 49,550,000원, 피고 □□□□□□□□□□□□는  
피고 인천광역시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47,746,159원, ② 피고 ◇◇◇은 
9,910,000원, 피고 □□□□□□□□□□□□는 피고 ◇◇◇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9,549,232원, ③ 피고 ☆☆☆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9,549,232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한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판결이유

1. 레일바이크 운행은 비록 소외회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솔    
   교사들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피고 과실 외에도 소외회사의 안전조치 의무불이행이 경합되어 발생한 공동
   불법행위이므로 피고와 소외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보험자로서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여 책임부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음
   (책임분담비율을 소외회사 70%, 피고 30%로 정함)

결  론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 ☆☆☆,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